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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 편입토지 보상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한유석
02-2133-3860

김송
02-2133-3895

우희경
02-2133-3897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 산 설 명

□ 산출근거

□ 예산 총괄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 2018예산액 (A) 2019예산액 (B) 증감 (B-A)
(B-A)*100/A

계 (x-)
512,300

(x-)
40,000

(x-)
△472,300

(x-)
△92

시설비 (x-)
512,300

(x-)
40,000

(x-)
△472,300

(x-)
△92

□ 사업개요

회 계 일반회계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내용 ○지방하천(탄천 등) 편입 토지로서 미불용지 보상

사업비
(당해년도)

40,000천원 [국비] [시비]40,000천원

기타 (예산 외) [구비] [기타]

과목구분 2019년 예산내역

시설비 ○시설비
40,000,000원

= 40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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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사 업 설 명

□ 2019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40,000

자치구 예산요청 2019.01~2019.01

보상지급 계획 수립 2019.02~2019.02

예산 재배정 2019.03~2019.03

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2019.04~2019.08 40,000

□ 사업목적
○지방하천의 제방공사 등으로 1984년 이전에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

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1989년부터 보상을 시행하여 민원해소 및

재산권 보호

□ 사업근거
○ 하천법」과「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」
○ 자치구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이 결정된 토지로서 우리시가

시행하는 하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 미지급 토지, 소송에서

우리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

□ 사업내용
○ 사업기간 :
○ 지원대상 :
○ 사업수행주체 :
○ 추진방법 :
○ 사업의 주요내용 : 보상대상 - 1필지 99㎡(강남구 율현동 97-2,

지목/잡)

□ 추진경위
○ 1999.01.30. :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 제정

시행<종전 미불보상업무처리지침(건행 30241-1684호) 폐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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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과거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

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

2016년도 ○없음

2017년도 ○ 107,436천원 보상비 지급

2018년도 ○ 319,016천원 보상비 지급(예정)

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5
(x-)

825,000
(x-)
0

(x-)
0

(x-)
825,000

(x-)
594,989

(x-)
0

(x-)
230,011

2017
(x-)

450,984
(x-)
0

(x-)
0

(x-)
450,984

(x-)
107,436

(x-)
0

(x-)
343,548


